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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11. 21.(월)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이지영 (044-202-7994)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사무관 황윤선 (044-202-7917)

정부는 현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등을 통해 

효과적인 포괄·고정OT 오남용 방지 방안을 논의중에 있음

1. 주요 기사 내용

□ 11.21.(월) 경향신문(인터넷), 주 73시간 일했는데 공짜라니… “직장인 

울리는 포괄임금제”

ㅇ 정부가 포괄임금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침 발표를 계속 

미뤘고, 임기가 끝나면서 지침도 유야무야 됐다.

2. 설명 내용

□ 포괄임금 관련 현장의 문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 

또는 고정 OT(over time)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이 핵심

  ㅇ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뒤,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차액을 미지급하는 경우와, 고정OT 계약을 체결하고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차액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됨 

  ㅇ 이에 따라, 우리부는 현재도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차액을 정산

지급토록 지도·감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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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등을 통해 효과적인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 방안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ㅇ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 또한 작년 11월부터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기재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임금산정과 관련된 명확성을 제고하였으며, 

  ㅇ 앞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